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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30(수)

문 복지 원

1. 심사경과 

 가. 안  : 2014. 4. 08

 나.  안  : 강병수 원( )

   - 승 , 신 , 안병 , 강 , 재병, 수  원

 다.  : 2014. 4. 08

 라. 상  : 2014. 4. 30 ( 215  시  5차 문 복지 원 ) 

  ○ 안 : 강병수 원

  ○ 검 보고 : 문 복지 원  수 문 원 한경 

  ○ 질   

  ○ 원안가결

2. 안  지

 가. 안     

  ○ 천시민  문  숙과  천문 술 경  하  

해 천문 재단  립하여 운 하고 

  ○ 근 재단 운 비   차지하는 립   하락  

운 에 어 움  겪고 나, 운 비 재원에 한 한과 지원

항  미비  해 처에 어 움  겪고 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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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 문 재단 수 사업  운 재원  실 하고 

타시도  마찬가지  시  문 재단에 운 비도 지원할 수 도  

 비하고  함

 나. 주 내

  ○ 립  에  수 사업  할 수 도  개 하여 수  

운 비에도 사 할 수 도  함(안 5 )

  ○ 지 등 물  본재산에 포함하여 수   도 (안 7 )

  ○ “ 본재산 운 수 ”과 “특 사업  지 하지 않  ”  운

재원  사 할 수 도  함(안 9 )

  ○ 타시도  같  시  운 비  지원할 수 도  함(안 11 )

3. 수 문 원 검 보고 지

 가. 제안배경

  동 개 안  가  지 단체가 연한 물 등  본

재산에 포함하여 운  재원 보  도 하고, 근 재단 

운 비   차지하고 는 립   하락  

 진  운 에 어 움  겪고 는 천문 재단에 사업비 에 

운 비도 지원할 수 는 도  근거  마 하 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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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내용

 ○ 수익사업 관련(안 제5조)

  안 5 는 당  수 사업  수  4 에 규 한 사업  

경비에 한 하여 사 하도  규 한 것  운 비에도 수  사

할 수 도  개 하는 사항 .1) 

 행 개 안

5 (수 사업) 재단  4 에 규 한 사

업  경비  당하  하여 필 한 경우에

는 그 본질에 하지 않  안에  시  

승  얻어 수 사업  할 수 다.

5 (수 사업) ----- 립 ----------

------------------------------------

------------------ -----------------

--------------------------.

  

 ○ 수익사업 및 기본재산 관련(안 제5조 및 안 제7조)

  안 7 는 천문 재단  본재산  , 가  지

단체가 연한 물 등  본재산  규 하 는 내  는 

천시에  2013  연한 재단청사  문학  본재산에 

하는 등 본재산   규 하 는 것 .

 ○ 재단에 운영비 지원 등(안 제9조 및 안 제11조)

  안 9 는 운  재원에 한 사항  비하 , 안 11 는 

천문 재단에 사업비 에 운 비도 지원할 수 도   개

하는 사항 . 

1) 재단  수 사업  2012∼2013 도 수  (각 1천만원)  통해 알 수 듯  주  물(책) 간 

수 에 한 어 , 실질  수 사업  통해 운 비 등  당하 에는 한계가 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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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재 」 17 는 지 단체가 하는 사업  하는 “공공

”에 ·보 · 연  그  공  지 할 수 도  시

하고  천문 재단  동 에  규 한 “공공 ”에 해당 므  

운 비 지원  포함시키는 개 안   문 는 없다고 단 .

  , 동 안에  천문 재단에 사업비 에 재단 운 비  

지원하 는 근본  는 운 비  당해야 하는 재원  지

 감 하고  문 .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재원 현황〉                                  
                                                      (단  : 만원)

  2012 2013 2014

립 2,196 1,604 1,395

   365   357   220

탁수수료 등   229   317   163

계 2,790 2,278 1,778

  천문 재단  운 비 재원  립  수 ,  

, 탁 수수료 등  ,  립  수  거  

 차지하고 . 그러나, 재단  사업 역  에 라 

직원수는 립당시 17  보다 2014   34 ( 원)  2  상 

늘어난 , 립   고 6.18%(2008∼2009 )에  

2014  3.15%  하락하여 수  어들고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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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4 인천문화재단 기금 및 직원현황〉

연도 ( 만원) (%) (천원) 시비보 (천원) 직원규 ( )

2005 41,242 4.93 1,191,571 1,300,000
17

2006 44,867 5.06 1,626,106 1,400,000

2007 45,991 5.80 1,889,891 2,500,000 22

2008 48,207
6.18

2,358,949 3,200,000
25

2009 48,331 2,151,200 3,700,000

2010 50,510

5.15

2,193,934 3,700,000 29

2011 50,709 2,237,394 3,300,000 30

2012 51,261 2,195,973 2,272,000 32

2013 51,541
3.15

1,604,565 1,925,000
34

2014 51,541 1,395,291 1,653,000

  한편, 2004  12월 립  천문 재단  재단  립  운 에 

는  당하  해 천문 재단 ( 하“ ”

라 한다) 하   립 2)과 운  . 

 립  2020 지 1,000억원   하고 나 

2009  하고 2010 지 매  10∼30억원  지원했  연  

천시  재 여건 악  등   2011 는  감

(1억원)하고 .

2)  립  : 51,541 만원(’13. 12월말 재)
 (단  : 만원)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51,541 39,573 1,669 3,625 1,124 2,216 124 2,179 199 552 279

시

계 49,416 39,573 1,050 3,000 1,000 2,042 2,000 100 458 193

연 48,873 39,573 1,000 3,000 1,000 2,000 2,000 100 100 100

   92   50   42

사업비 액   451 358  93

  2,125   619 625 124 174 124 179 99 9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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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 립  지  늘어나지 않  상 에    

하락과 직원 건비 등 경상  경비  가  재단  안  운 에 

어 움   것  단 , 타 시·도에 도 러한  등  고

하여 해당 재단에 사업비 에 운 비  지원할 수 도  에 

시하고 는 것  알 수 . 

  참고 , 근 (2014. 7. 29시행)  「지역문 진 」 20 3)  

보  지 단체가 지역문 재단  운   사업에 필 한 경비  

  지원할 수 다고 규 하고 는 , 는 가 지역문 진 과 

 해 지 체  재 지원  도하고 지원근거  강 하고  

하는 취지  보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항

지 체
재 지원

천 역시 립비 ,   -   , 사업비

울특별시     -   , 운 비, 사업비

산 역시                 연 ,     비  

역시 립비 , 운 비, 사업비

역시 립비 , 운 비, 사업비

주 역시 립비 , 운 비, 사업비

경  도     -   , 운 비, 사업비

청 도                    -   , 운 비,   -

청남도 립비 , 운 비, 사업비

라 도 립비 , 운 비, 사업비

3) 지역문 진  

   20 (지역문 재단  지역문 술 원 에 한 지원) 지 단체는 지역문 재단  지역문 술 원

 운   사업에 필 한 경비  지원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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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천시 에 는 “운 비 지원  허  시 재 상 

한  산에  사업비는 고 운 비 액  상 어 당  

재단  사업  고 직  ,  상승 등  우 어 

행  어야 하고,「문 본 」 4)에 라 시행 는 

문 향평가에 문 재단  평가  지 하여 수수료  수  

창 하게 하여 운 비에 당할 수 도  하는 안  하다”는 

견  었 .

4) 문 본  11 (문  진  한 사·연  개 )

③ 가  지 단체는 통  하는 에 라 문 책  문  사·연 ·개 하는 

담 과  지원하는 문 보  담  지 하여 운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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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   답변 지

〈 질   〉

 ○ 신 , 갈원  원

  - 시  재 여건 등  감안하  립 도 지원  어 운 실  

운 비 지원  하도  하는 것  과연 람직한 것 지?

    문 재단  사업  는 등   수 

므 , 운 비 지원보다는  지  립하여 운 비  

당할 수 도  하는 것  람직하다고 단 .

 - 천문 재단  본재산  그동안 어떻게 어 었 , 

본재산에 한 규  개 하 는 취지는 무엇 지?

〈 답  변 〉

 ○ 강신원 문 체

  -   하락 등  천문 재단  운 비 보가 어 워 질 수 

는   감안하여 운 비 지원 근거  마 하 는 것 . 

다만, 천문 재단에 도 시  지원에만 할 것  아니라 가  

공 사업, 물 간 등 수 사업  통해 운 비  당 할 수 

도  책 마  병행 어야 할 것 .

  - 천문 재단  본재산  만 어 었 , 2013  

시가 연한 재단청사  문학  본재산에 하고 향후에도 

가  지 단체가 연한 물 등  본재산   

규 하  해 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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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

  가. 찬  : 승 , 신 , 강병수, 안 수 원

  나.   : 없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수 견 지

  ○ 해당사항 없 .

8. 타사항

  ○ 특 사항 없 .

 1. 천 역시 문 재단 립  운 에 한  개 안 1 .

     2. 신․ 문 비  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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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역시      

천 역시 문 재단 립  운 에 한  개 안

천 역시 문 재단 립  운 에 한   다 과 같  개

한다.

5   “ 4 에 규 한 사업  경비  당하  하여 필 한 경

우에는 그 본질에 하지 않 ”  “ 립 ”  한다.

7   “( 본재산  )”  “( 본재산)”  하고, 같    

  1항  하 , 같  에 2항  다 과 같  신 한다.

  ② 본재산  다  각  같다.

  1. 

  2. 가  지 단체가 연한 물

  3. 그  물

9 1항 4   “ 타”  “그 ”  하고, 같   3항 2   

3  각각 다 과 같  한다.

  2. 본재산 운 수

  3. 

9 3항 4   “ 타”  “그 ”  한다.

11   “ 10 1항 2   3 에  규 한”  “운 비 ”  한다.

      

 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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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개      안

5 (수 사업) 재단  4 에 

규 한 사업  경비를 당

하  하여 필 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  범 안

에  시  승  얻어 수

사업  할 수 다.

5 (수 사업) ----- 립

--------------------------

----------------------------

---------- -----------------

--------------------------.

7 ( 본재산  ) (생  략) 7 ( 본재산) ① (현행과 같 )

  <신  >   ② 본재산  다  각  같

다.

  1. 

  2. 가 및 지방 치단체가 

연한 현물

  3. 그 밖  현물

9 (  ) ① 립

 다  각호  재원  

한다.

9 (  )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 )

  4. 타 수  등   4. 그 밖  ----

  ② (생  략)   ② ( 행과 같 )

  ③ 운  다  각  재

원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 )

  2.   수   2. 본재산 운 수

신ㆍ 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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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 사업에 지 된 건    3. 

  4. 타 수  등   4. 그 밖  ----

11 (재 지원) 시  재단에 

하여 산  범 안에  재단

립비  및 10 1항 2호 

및 3호에  규 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다.

11 (재 지원) -------------

----------------------------

---- 운 비  --------------

----------------------------

--.


